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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25호

남해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3년  7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를“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발주부서”라 

한다)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하는”으로,“발주기관별”을“발주부서별”로 한다.

제4조제4항 중“보안서약서”를“보안각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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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ᆞ자문ᆞ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

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ᆞ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개최

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ᆞ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

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

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제안서”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정족수 

미달로 제안서 평가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새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안전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

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

항 본문 중“별지 제5호서식”을“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

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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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평가주관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가”를“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업무 

담당팀장이”로,“평가주관부서의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이”를“발주부서의 제안서평

가 업무 담당자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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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남해군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

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남해군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남해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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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남해군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등록일 전문분야 성 명 성별 소 속 전화번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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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청렴 및 보안각서

○ 사 업 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업무를 수행할 때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해당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
보 등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어떤 이유든지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가자와 그
이해관계자와는 어떤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
니다.

위 준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소    속 : 

                        성    명 :                  (인)

  남해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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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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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남해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                 ”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

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  해  군  공  보2023년  7월  18일                                                       제 752호 (9)
[별지 제6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

□ 사업명:

□ 제안서제출자명:

평가위원 평   점 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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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소    속: 

  □ 심사점수

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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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90호

남상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8조에 의거 남상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남상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 1,856백만원(국비 1,395, 지방비 461), 자부담 별도(91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가. 안전인프라 개선 : 미끄럼방지 시설(432㎡), 노인보호구역 설정(459㎡), 산사태 

예방시설(120m), CCTV 설치(8개소), 소방안전시설 조성(7개소)

  나.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 우수관로 신설 및 보완(427m), 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

(96.53㎡), 어르신 목욕탕 조성(39㎡), 재래식 화장실 정비(25개소), 공유텃

밭 조성(882㎡), 문화마당 조성(208㎡), 도로 확‧포장(492㎡)

  다. 주택정비 : 빈집 철거(9호),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62호), 집수리(11호)

  라. 환경개선 : 노후담장정비(300m), 혐오시설 철거(6호)

  마.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건강찾기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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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부 문 공종(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1,946,723 1,395,000 461,000 90,723

안전
·

위생 
확보

소  계 271,348 217,078 54,270
A-1 보행안전길 조성 57,888 46,310 11,578

미끄럼 방지시설 A=432㎡ 13,824 11,059 2,765
노인보호구역 설정 A=459㎡ 44,064 35,251 8,813

A-2 산사태 예방시설 158,400 126,720 31,680
옹벽 및 수로 설치 L=120m 158,400 126,720 31,680

A-3 CCTV 설치 8개소 14,160 11,328 2,832
A-4 소방안전시설 조성 7개소 10,400 8,320 2,080

소화전 3개소 9,000 7,200 1,800
미니소화전 4개소 1,400 1,120 280

B-4 재래식 화장실 정비 25개소 30,500 24,400 6,100
화장실 철거 19개소 9,500 7,600 1,900
화장실 개량 6개소 21,000 16,800 4,200

기초 
생활 

인프라

소  계 498,805 399,044 99,761
B-1 우수관로 신설 및 보완 L=427m 197,701 158,161 39,540

 B-6 도로 확·포장 A=492㎡ 301,104 240,883 60,221

주민 
공동 
시설

소  계 322,369 257,895 64,474
B-2 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 A=96.53

㎡ 233,989 187,191 46,798
B-3 어르신 목욕탕 리모델링 75,300 60,240 15,060

내·외부 리모델링 A=39㎡ 58,500 46,800 11,700
태양광 설치 5kw 12,500 10,000 2,500

전기온수기 설치 1식 4,300 3,440 860
B-5 공유마당 조성 13,080 10,464 2,616

공유 텃밭 A=882㎡ 10,584 8,467 2,117
문화 마당(꽃밭) A=208㎡ 2,496 1,997 499

노후
주택 
정비

소  계 411,074 224,245 96,105 90,723
C-1 빈집철거 9호 8,424 5,897 2,527 -
일반빈집(지붕+본체) 1호 936 655 281 -
슬레이트 빈집(본체) 8호 7,488 5,242 2,246 -
슬레이트 빈집(지붕) 8호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사업비 지원

C-2 슬레이트 
지붕철거(환경부) 49호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사업비 지원

C-3 슬레이트 지붕개량 62호 314,650 162,349 69,578 82,723
기초생활계층 4가구 25,375 17,762 7,613 -
차상위계층 5가구 20,300 14,210 6,090 -

20년 이상주택(일반) 51호 258,825 126,824 54,353 77,648
20년 미만주택(일반) 2호 10,150 3,553 1,522 5,075
C-4 집수리 11호 88,000 56,000 24,000 8,000

기초생활계층 5가구 40,000 28,000 12,000 -
차상위계층 4가구 32,000 22,400 9,600 -
일반계층 2호 16,000 5,600 2,40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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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공종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관 
시설
정비

소  계 79,716 55,801 23,915 -
D-1 노후담장정비 L=300m 74,100 51,870 22,230 -

D-2 경관시설정비(혐오시설 
철거) 6호 5,616 3,931 1,685 -

휴먼
케어

소  계 40,000 28,000 12,000 -
 ① 주민위생교실 2식(24회) 32,000 22,400 9,600 -

 ② 원예교실 1식(6회) 8,000 5,600 2,400 -

주민
역량
강화

소  계 18,000 12,600 5,400 -
 ① 리더교육(현장답사형 교육) 1식(1회) 6,000 4,200 1,800 -

 ② 주민교육 1식(3회) 4,000 2,800 1,200 -
 ③ 소방안전교육 1식(2회) 4,000 2,800 1,200 -

 ④ 마을 발전워크숍 1식 4,000 2,800 1,200 -

제경비

소  계 305,411 200,336 105,075 -
￭ 기본계획 수립비 1식 47,294 33,106 14,188 -

￭ 실시 설계비 1식 59,567 41,697 17,870 -
￭ 석면조사비 1식 25,000 17,500 7,500 -
￭ 공사감리비 1식 118,989 83,292 35,697 -
￭ 사업관리비 1식 23,856 16,699 7,157 -
￭ 준공백서 1식(1회) 10,000 7,000 3,000 -
￭ 잡지출 1식 20,705 1,042 19,663 -

연계 
사업비

합  계 56,160 28,080 28,080 -
￭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비 50% 56,160 28,080 28,080 -

C-1 빈집철거
 - 슬레이트 빈집(지붕) 13호 12,168 6,084 6,084 -

C-2 슬레이트 
지붕철거(환경부) 47호 43,992 21,996 21,996 -

5.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6.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년간)

7. 기타(기본계획 열람 장소)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경제과(☎ 055-860-3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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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3-93호

사방지 지정고시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제3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남  해  군  수

1. 지정내역 : 붙임 지정내역 참조

2. 지정사유 :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산지사방)

4. 지정 년월일 : 2023. 7. 5.

5.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구역도 참조

6.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7.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24) 또는 남해군 산림공원과 산림조성팀

(055-860-3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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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3-9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남  해  군  수

1.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74-20 외 19건

연번 종 전 주소 도로명 주소 효력발생일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4~3022)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지정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가.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가.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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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997호

공 고 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위험교량 재가설

  - 명 칭 :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3. 사업소재지 : 남해군 상주면 소량마을 일원

4. 공고사유 : 토지 소유자 거소 등 불명으로 인함

5. 협의사항

  가. 협의기관 및 방법 : 정당한 소유자는 권리보존(이전)등기 완료 및 등기부의 소

유권이외 권리(을구) 말소 후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손실보상금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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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협의에 응할 시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거 등기완

료후 기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다.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2023. 7. 31.(월)까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055-860-3317)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

도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055-860-3317)로 문의

6. 공고대상자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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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3-1021호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남  해  군  수

1.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616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고현
이어

50,000
2023.07.14
2033.07.13

(10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199-33

김대성
227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17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고현
이어

50,000
2023.07.14
2033.07.13

(10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56

패류살포
양식수산업
협동조합장

228호
재개발

 ※‘23/24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2. 양식업 면허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227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고현
이어

50,000
2013.07.14
2023.07.13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199-33

김대성

남해양식 
제228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고현
이어

50,000
2013.07.14
2023.07.13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56

패류살포
양식수산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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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3-102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성  명)
하정0 주소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00

소하천명 대곡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251(764관련)

면적 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3. 7. 14. ~    2027. 12. 31.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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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3-1030호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우리 군 지역축제의 방문객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축제 및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셔틀버스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제2호)

  나. 셔틀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8월 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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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602, 팩스 055-860-374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전화 055-860-8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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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축제”란 문화ᆞ예술ᆞ관광ᆞ체육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하여 남해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민간기관ᆞ단체(이하“단체”라 한

다)가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다. 경로행사,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2.“셔틀버스”란 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축제기간 중에 남해군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남해군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일자, 시간 및 노선 

등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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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3–1032호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서상스포츠파크) 결정(변경) 공람 ․ 공고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서상스포츠파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7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붙임〉 참조

2.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4.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장소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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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서상스포츠파크) 결정(변경) 조서

- 체육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 -

  1.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_ 구역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서상

스포츠

파크

종    합

운동시설

서면

서상리

1182-1일원

223,005 - 223,005

경상남도 고시

제1998-49호

(1998.03.12.)

  2.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공간적
범  위

위치
지정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가
서상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서면 서상리
1182-1일원

200,689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신설 나
서상

스포츠파크
경찰

수련원
서면 서상리
1182-1일원

22,316 -

○ 행위제한(용도지역 적용)
 - 건폐율: 4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 높  이: 4층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군계획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서상

스포츠파크

◯ 공간적 범위 신설
 - 체육시설 200,689㎡
 - 경찰수련원 22,3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지상 일정공간에 체육시설
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 잔여공간에 대하여 체육시설 설치·
이용 및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경찰수련
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


